
카드회원을 위한 골프용품손해 특별약관

제 조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의 자격 범위 및 추가1 ( ( ) , )

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로 되는 자는 동일한 단체에 속하여 동일한 카드회사( )①

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.

회사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본인만을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피보험자 보험 대상자( ) ( )②

로 합니다.

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가 개 이상의 카드 기본카드만 해당 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명의( ) 2 ( ) 1③

카드 회원으로 간주되며 보상도 이와 같습니다.

보통약관 제 조 단체 및 피보험단체 의 단체에 신규 가입하여 위에 해당하는 자는 피보험7 ( )④

자 보험대상자 로 자동 추가됩니다( ) .

제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2 ( )

회사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가 보험기간중 골프시설 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 를 행하는( ) (①

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외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, , ) ,

경기 또는 지도 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 중에 골프용품 골프채 골프가방 그밖의( , ) ( , ,

골프용구 또는 피복류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에 화재 벼락을 포함합니다 도난손해 또. ) ( ),

는 우연한 사고로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또는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를 다음과,

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

손해가 발생된 골프용품의 시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여 드1.

립니다.

손해가 발생된 골프용품을 수선하게 될 때에는 골프용품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2.

시키는 데 필요한 수선비를 손해액으로 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.

회사는 제 항에 정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물의 보상1②

으로서 보험 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.

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3 ( )

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.

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의 고의1. ( )

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 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2. ( " " ) .

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

합니다.

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다만형3. ( ) , , , ( ,

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, )

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4. , , , , , , ,

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5. , ,

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6. ( . )

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( ) ,

제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7. 6

골프용품의 사용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와 세대를 같이하는8. ( )



친족 민법 제 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의 고의( 777 . )

골프용품에 존재하고 있는 하자 또는 마멸 부식 녹 변색 쥐 또는 벌레로 인한 손해9. , , , ,

분실10.

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의 중대한 과실11. , ( )

제 조 보험금의 지급한도4 ( )

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골프용품 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

한도로 합니다.

제 조 잔존물5 ( )

회사가 제 조 보상하는 손해 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를 표시 하는2 ( ) ,①

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.

회사가 도난에 의한 골프용품손해를 보상하여 드렸을 때에는 도난 당한 보험의 목적에②

대하여 보험 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그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.

자 보험대상자 는 그 보험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( )

할 수 있습니다.

제 조 잔존보험가입금액6 ( )

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①

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.

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 항을 적용합니다1②

제 조 준용규정7 ( )

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.


